
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20. 6. 26.>

수수료 기준(제34조 관련)

구 분 수수료

1. 삭제 <2016. 7. 29.>

2. 설계사면허증의 발급 1만원/건

3. 설계사면허증의 재발급 5천원/건

4.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 5천원/부

5.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천원/부

6.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신고(전력기술인,

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)

5천원/건

7. 감리원의 자격 인정

가. 최초 자격 인정 신청 6만원(최초)

나. 최초 자격 인정 신청 후 자격의 지속적 유지

ㆍ관리

5만원/년

다. 감리원 수첩의 발급 1만3천원/건

라. 감리원 수첩의 재발급 5천원/건

비고: 수수료는 발급ㆍ신고 또는 자격 인정하는 단체에 내야 한다.


